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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 심리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최근 들어 국제적인 

기준에 걸맞은 임상심리전문가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임상심리학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의 중요성이 더

욱 강조되고 있다. 임상심리학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리서비스 실무를 제공하는 분야로, 임상심리전문가 혹

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취득을 위해 최소 석사 학위와 약 3년의 수련 시간이 요구된다. 임상심리대학원 과

정은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교육과정으로, 대학원 과정에 대한 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수준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고에서

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임상심리학자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이에 따른 훈련 과정을 점검하고, 석사 수준의 

심리서비스 대학원 인증 제도를 검토하여 국내 임상심리대학원 인증제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조사 결과, 영국

과 미국의 경우 임상심리학자가 되기 위해 최소 박사 수준의 교육이 요구되며, 독립적인 전문가로서 다양한 대

상에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심도 있는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석사 과정에서는 상대적으

로 제한적인 교육을 제공하나, 박사 과정과 동일하게 윤리, 다양성, 실습이 강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

내 임상심리대학원 인증제 도입 시 임상심리학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석사 과정에서 교과목을 확장하는 

것과 더불어 체계적인 실습을 시행하는 것이 추천되며, 이를 위해서는 임상심리대학원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제도와 행정 및 인적 자원을 포함한 프로그램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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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몇십 년간 가파른 경제성장과 

눈부신 사회문화적 발달로 현재는 선진국 대

열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정은 

남들보다 빨리, 보다 앞서고자 하는 경쟁적 

사회구조를 낳았고, 국민들은 경쟁 대열에서 

뒤처질까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로 인해 각종 

정신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었다(김앙중, 2012).

이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2021년 국가정신건강현황보

고서에 따르면 국내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이 

8.5%, 평생 유병률은 27.8%로 국민 4명 중 1

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영문, 2022). 지난 30년간 

다른 OECD 국가의 자살률이 감소하였던 것과 

달리 한국의 경우 자살률이 높게 증가하여 10

만 명당 26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

됨에 따라(이영문, 2022; OECD, 2020), 국민 전

반의 정신건강이 취약해지고 있음이 시사되

었다(OECD, 2013). 반면 국내에서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12.1%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이영문, 

2022), 현 정신건강 서비스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2021)에서 5년간 시행 중인 정신

건강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생애 주기적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인권을 증

진하고, 정신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의 주체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신

건강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중 심리학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서 비

롯되거나 관련된 심리적 문제와 행동 장애를 

평가, 진단, 치료하고, 건강한 행동을 촉진하며, 

질병을 예방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Wahass, 2005). 

최근 국내에서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

해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

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동 중인 심리서비스 제공

자 중 체계적인 수련을 받지 못한 인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문적

인 인력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박중

규 외, 2022; 전은경 외, 2017).

현재 국내에는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에 대한 법적 제도가 없이 무분별하게 민

간자격증이 발급되어,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

하는 국민들이 전문성이 입증된 심리서비스 

제공자를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기홍, 2021).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심리서

비스 제공자의 질을 적절히 관리하여 국민들

이 경험할지 모르는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국가와 전문가들의 책임으로 주어졌다. Kim 

등(2022)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심리사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

은 나라는 대한민국과 칠레 두 국가밖에 없

으며, 이에 한국에서도 국제적인 수준의 심리

사 기준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

해 보인다. 근래에는 국내 심리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심

리사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미

국, 유럽 등 해외에서 지향하는 전문가 모형

을 국내에 도입하여 심리사의 자질을 향상시

키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은빈 외, 2022; 박중규 외, 2022; 최진영, 

이한경, 2022). 

임상심리학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리

서비스 실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심리학 분

야로, 정서 및 행동 장애의 평가, 진단,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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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예방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 영역

으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2022).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도 임상심

리학을 “개인의 일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

지적, 정서적,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행동

적 부적응 및 불편감을 이론과 연구방법론에 

근거하여 이해하고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심

리평가, 심리치료, 연구, 교육, 자문, 예방,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학의 대표 전문

분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내임상심리 영

역에서의 대표적인 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석사 학위 취득 후 약 3년간의 수련 시

간을 요구하고 있다(한국임상심리학회, 202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2022) ‘정신건강전문요

원의 자격기준’에 따르면, 국가자격증인 정신

건강임상심리사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는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이후 

3년간 400시간의 이론교육, 2,540시간의 실습, 

60시간의 학술활동으로 총 3,000시간의 임상 

수련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3,000시간의 임상 수련을 완료하기 위해

서 대체로 정신건강의학과 중심의 병원 기반 

수련이 이루어짐에 따라 심리평가가 수련 내

용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상심리 수련제도는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데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첫 번째로, 주로 병원을 기반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수련체계는 정신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서는 정신건강 관리 

대상이 정신질환자 중심에서 대국민으로 확대

되었다(보건복지부, 2021). 한국은 입원 형태로 

정신건강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이

OECD 평균 수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014).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

역사회 기반의 대국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 사

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리서비스를 제공하

는 지역사회 기반의 전문 인력의 수가 증가되

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체계

와 더불어 임상심리 수련체계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즉, 병원 기반의 수

련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마주하는 대상

군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개입을 제공하기 위

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제약이 있을 뿐 아

니라 전문 인력 배출의 양적 증가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수련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 중 대학원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인증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

다. 대학원 과정은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핵심

적인 교육과정으로, 각 학교별 적절한 교육 

과정과 내용, 교육자의 질 관리 등이 이루어

져야만 이후의 수련 과정에 적합한 인력을 배

출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수준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임상심리대학원 

인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임상심리학회에 등록된 국내 심리서비

스 관련 대학원은 약 50개가 넘는 수준이며, 

관련 대학원에서는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

심리학회), 정신건강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기초 학문

들을 학위 과정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한국임

상심리학회, 2023). 그러나 대학원 커리큘럼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학교 간 제공되는 교육 내용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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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가 크고, 정신보건법에 기반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수련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수

도 해외에 비해 빈약한 수준이다(박중규 외, 

2022).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대학원 인증제를 마

련하여 심리서비스 제공 인력의 질적인 관리

를 이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심리학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는 성공

적, 윤리적, 기술적인 심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적이고 과학적 기준에 맞는 훈련을 제시

하고자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의 질을 관

리하고 있으며, 유럽심리사협회연맹(European 

Federation of Psychologists’ Associations; EFPA)의 

인증 제도(European Certificate in Psychology; 

EuroPsy) 또한 유럽 국가에서 자격을 갖춘 

심리사를 배출하기 위한 규준을 제시하고 

있다(APA, 2023; EFPA, 2022). 즉, 일정 수준

의 교육과 실무 수련을 통해 심리서비스 제공

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들에 대한 적절한 훈련

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 및 지역 심리 위원회

(Association of State and Provincial Psychology 

Boards; ASPPB)에 따르면 심리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법적인 기준은 각 주마다 상이하

나, 대체로 건강서비스심리영역(Health Service 

Psychology; HSP)의 면허 획득을 위해 최소 박

사졸업 및 1년의 인턴십 과정이 필요하다는 

높은 요구조건을 가지고 있다(APA, 2021). 다

만 17개 주에서는 현시점에서 석사 학위 수여

자가 독립적으로 혹은 지도감독 하에 실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근 정신건강서비

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심리학

회에서 석사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제도 또한 

고려하고 있는 등의 움직임이 있다(Larson, 

2019). 심리사 제도가 도입된 국가 대부분이 

심리학 석사수준의 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Kim et al., 2022), 유럽의 경우에

도 각 국가별로 심리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대한 관리체계가 다소 상이

하기는 하나, EuroPsy에서 제시하는 공통 기준

에서는 최소 석사 수준의 교육과 1년의 추가

적인 실무 수련이 요구된다.

상기 제시된 심리사로서의 최소 요건과 더

불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은 추가적인 훈

련을 통해 과학자-실무자 모형에 기반한 임상

심리학자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도록 하는 제

도를 갖추고 있다(DeAngelis, 2003; Holttum 

& Goble, 2006; Siemons, 2014). 구체적으로 살

펴보자면, 이론에 기초하여 심리치료를 제공

하고 연구를 설계, 수행, 분석, 해석할 수 있

는 기술을 지니는 것이 수련 과정에 포함된다. 

즉, 최소한의 교육과 수련을 통해 ‘심리학자

(혹은 심리사)psychologist’로서의 성장을 도모한 

후, 추가적인 훈련을 마친 후에 ‘임상심리학자

(혹은 임상심리사)clinical psychologist’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심리서비

스 면허 소지자가 박사 후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면 미국 전문 심리학 위원회(American 

Board of Professional Psychology; ABPP)의 임상심

리학 분과의 공인 자격증Board Certification을 취

득하는 것이 가능하다(ABPP, 2023a; ABPP, 

2023b). 영국에서는 임상심리학자가 되기 위해

서 박사 수준의 교육이 요구되며(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The BPS], 2019), 네덜란드

의 경우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인 의료심리사 등록 후 4년의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Siemons, 2014).

다만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핵심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기관, 즉 대학원 수준에서

의 제도가 부재한 상황으로 향후 임상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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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지향해야 할 전문적인 역량과 이를 지지

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고그림 등(2022)은 임

상심리전문가의 핵심 역량으로 ‘개인적/문화적 

다양성, 개입, 다학제간/다영역간 협력, 심리평

가, 연구, 윤리 및 직업적 가치, 지도/감독’을 

제시하였으며, 서수연(2020)은 상기 핵심 역량

의 하위 유형들을 제시한 것과 더불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의 커리큘럼과 국내 

임상심리대학원의 커리큘럼을 비교하여 ‘학교

에 따른 커리큘럼의 편차, 심리치료 과목의 

부재, 교수진 혹은 강사의 임상심리전공 여

부 확인의 어려움, 핵심 과목 내 주요 콘텐

츠에 대한 합의 부재, 실습 과목의 부재 혹

은 부족’을 문제점으로 열거하였다. 이렇듯 임

상심리학자 혹은 전문가로서의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대학원 과정에서 적절한 커리큘럼

을 구성하는 것이 임상심리 분야의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아직은 이 같은 논의에 더해 구체적인 대학

원 교육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의 방향에 대한 

제언이 부족한 실정인 바, 국내에 비해 임상

심리대학원 운영과 관련한 경험이 더욱 풍부

한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실태에 적합

한 체계적인 임상심리대학원 인증 제도를 고

안하고 도입해나가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임상심리학자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이에 따른 훈련 과정을 다시금 점검하고, 최

근 검토되고 있는 석사 수준의 심리서비스 대

학원 인증 제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이

를 국내의 현황과 비교하여 고찰함으로써 향

후 국내 임상심리대학원 인증제가 지향해 나

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국과 미국의 임상심리학 박사 프로그램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영국과 미국에서 임

상심리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박사 수준

의 교육이 요구되며, 이는 최소 석사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국내와는 차이가 있다(그림 1 

참조). 영국심리학회(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BPS)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학부 수준에서

의 심리학적 기초를 다지고 있다는 증빙인 

Graduate Basis for Chartered Membership (GBC)을 

소유한 채 3년 과정의 임상심리 박사 과정

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The 

BPS, 2019). 임상심리학 박사 프로그램의 인증 

기준(The BPS, 2019)에 의하면 영국심리학회는 

아동, 성인, 노인, 가족, 발달 및 지적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한 경미한 수준부터 심각한 수준

의 정신건강문제, 신체 건강, 만성 질환, 법의

학 서비스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과 관련

한 지식과 역량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3년 과

정의 임상심리 박사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제

도를 갖추고 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제

한된 대상 또는 치료 모형만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졸업생을 준비시키는 영국 내 

다양한 기타 프로그램과 대조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임상심리학자가 심리학 이론과 

연구에서 파생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적용함

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웰

빙을 증진하도록 훈련하는 점을 강조하듯 과

학자-실무자 모형을 지향하고 있으며, 과정 중 

최소 50%의 이상의 시간에서 지도감독 하의 

실무 경험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박사 및 1

년간의 인턴 과정을 마친 후 심리영역에서

의 전문적 실무를 위한 시험(Examination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Psychology; EPPP)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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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심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면허를 발급받

을 수 있어 면허 보유 심리학자Licensed Psychologist

로 근무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박사 입

학 전 학사, 석사 전공에는 제한이 없으나, 건

강심리서비스(HSP) 영역의 박사 프로그램에 

입학한 이후 전문 역량과 더불어 심리학 역

량을 갖추는 것이 요망된다. 박사 프로그램

의 인증 기준(APA, 2015)에 따르면,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전일제 혹은 이

에 준하는 수준의 학업 과정과 1년의 인턴 과

정을 수료해야 하며, 이 중 최소 2년(혹은 준

하는 기간)의 학업 과정은 해당 프로그램 내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최소 1년 이상 

전일제 근무full-time residency 혹은 이에 준하는 요

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목적은 학생의 

자기계발과 사회화 및 학생 평가를 위함이다. 

아울러 온전히 원격 교육에 의해 교육이 제

공되는 경우 프로그램 인증이 불가하며, 원

격 슈퍼비전의 경우 또한 제한적으로만 이루

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임상심리학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박사 후 

레지던트 과정을 통해 추가적인 훈련을 거치

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심리학회의 인증 위

원회(Commission of Accreditation; CoA)에서는 

박사 프로그램과 인턴십, 그리고 세부 전공 

심화 훈련을 위한 박사 후 레지던트 과정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APA, 

2015). 인증 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모든 박사 

후 레지던트 프로그램 심사 과정에는 HSP 영

역 인증 기준에 따른 예비 심사가 포함되며, 

검토된 실무 영역(주요 교육 또는 전문 분야)

을 반영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박사 후 레

지던트 과정을 통해 기존 HSP에서의 실무 영

역, 즉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혹은 학교심

리학 등에 대한 심화된 훈련이 가능하다. 프

로그램 완료 시 성취되어야 하는 최소 수준의 

역량은 새로운 또는 복잡한 상황에 대한 기술

과 지식을 일반화하고, 광범위한 임상 및 전

문 활동에 대한 전문 지식을 입증하며, 다른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

음이 명시되어 있다(APA, 2015).

이렇듯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임상심리학 영역에서의 전문가로 거듭나

기 위해서는 최소 박사 수준의 교육이 요구되

며, 과학자-실무자 모형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활동과 실무 영역에서의 체계적이고도 심도 

있는 수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석사 수준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심리학

에 대한 이해 및 기초가 요구되며, 심리평가

와 개입, 연구, 교육 및 슈퍼비전, 소통, 윤리, 

다양성 등의 역량이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임상심리학자’로서 다양한 대상군에게 독립적

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

적이며, 통합적인 사고와 근거기반의 연구를 

중심으로 실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역량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에 <표 1>, <표 2>에 제시하였듯 해외 

일부 대학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세분화

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대학원 과정 

중 실습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Harvard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2022; King’s College London, 2023). 그러나 국

내의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과목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과 더불어(박중규 외, 2022) 

기초 심리 과목이 부족하고, 다양한 수준이나 

영역을 다루기 위한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윤리, 수련 등 필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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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예시

․ 성인정신건강(불안, 우울증, 정신증 포함)

․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심리학 및 정신의학

․ 신경심리학의 이론 및 실무

․ 지적장애 및 신경발달장애에 적용되는 임상심리학

․ 노인정신건강

․ 임상건강심리학

․ 법정심리학forensic psychology

․ 심리치료(CBT, 가족치료 및 마음챙김 기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연구평가 및 방법론

․ 전문적, 법률적, 윤리적 문제

․ 인종, 평등, 다양성

․ 리더십

임상실습 배치 구조

․ 1년차 성인 정신건강(1회 배치) 및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1회 배치)

․ 2년차 노인 정신건강(1회 배치)과 지적 장애(1회 배치)

․ 3년차 선택 또는 세부 영역 배치(2회 배치)

표 1. 영국 King’s College London 임상심리 박사 과정

교과목 예시

․ 심리학 연구의 현대주제

․ 임상과학연구 세미나(1-3년차)

․ 직업윤리

․ 심리학의 역사

․ 정신병리의 현대적 주제

․ 문화와 개인의 다양성

․ 심리검사

․ 진단적 면담

․ 심리장애의 인지행동치료

․ 심리치료 연구

․ 중급심리통계분석

․ 심리다변량분석

․ R을 이용한 심리측정 이론 및 방법 현대 신경 해부학(기초심리)

․ 청소년기의 뇌(기초심리)

․ 정서적 마음the emotional mind(기초심리)

․ 인지심리학과 정서장애(기초심리)

․ 사회심리학 대학원 세미나(기초심리)

표 2. 미국 Harvard University 임상심리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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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 과목예시

․ 임상실습

․ 신경심리학적 평가 실습

임상실습 기준

․ 근거기반평가 및 치료 절차에서 4시간 이상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실습 제공(주 8시간 이상의 임

상 실무 참여는 임상 교육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음: 임상평

가 또는 치료 관찰, 사례 회의 및 교육 세션 참석, 진단평가 수행, 심리검사 시행 및 보고서 작성, 

개인, 집단 또는 가족 치료 제공

․ 내담자와 직접 접촉하는 4시간마다 최소 1시간의 감독 시간 제공(1:1 권장). 실습 현장은 다음을 제

공하는 데 동의해야 함: 실습 배치 기간 동안 학생에 대해 최소 1명의 일관된 감독자 배정, 실습 

배치 완료 시 학생의 성과에 대한 서면 평가

․ 최소 한 학기 동안 실습 제공(1년 단위 배정 권장)

표 2. 미국 Harvard University 임상심리 박사 과정 (계속)

것으로 파악되었다(임상심리학회, 2023).

특히 우리나라 대학원에서는 실습 시간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으로 

졸업 후 수련 장면에서 처음 실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미국, 영국과는 대

조적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학원과 실습 

및 인턴 기관에서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

으며, 양 기관의 소통 하에 수련생에 대한 관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와 임상 현장에서 

양방향의 피드백을 허용하고 있는 체계가 현

재 국내에는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어, 대학원 

과정에서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

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

인다.

영국과 미국의 심리학 석사대학원 인증제

이렇듯 영국, 미국 등의 해외 국가에서 임

상심리학자로서 성장하기 위해 최소 박사 수

준의 교육이 요구되는 반면, 현재 국내 임상

심리 대표 자격증인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건

강임상심리사1급 취득 시에는 최소 석사 과정 

졸업과 3,000시간의 수련이 요구되고 있어 수

련 기간 및 형태에 차이가 존재한다. 국내 최

소 기준인 ‘석사 + 3,000시간 수련’은 박사 수

준의 교육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으나, 석사 

수준의 교육만이 필요한 일부 국가의 경우와 

달리 학사 취득 이후 최소 5년의 시간이 요구

되는 짧지 않은 과정이다. 해당 과정에서 심

리학자, 특히 임상심리학자로서의 역량을 확

립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며, 이 중 기초가 되

는 대학원 과정에서는 심리학적 지식을 함양

하고, 임상심리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

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 주된 과제일 수 있겠

다. 이에 현재 영국과 미국에서 고려되고 있

는 석사대학원 인증 제도를 살펴봄으로써(표 

3), 국내 대학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영국심리학회(The BPS, 2021)에 따르면, 영국

의 경우학사 이후 1년의 석사 과정을 이수할 

시 제한적인 실무가 가능한 부심리학자associate 

psychologist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임상심리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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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 프로그램 설계

2. 프로그램 내용

3. 윤리적 및 법적 업무

4. 선발 및 입학

5. 수련생 개발 및 전문 회원 자격

6. 학문적 리더십과 프로그램 전달

7. 학문별 자원

8. 질 관리 및 감독

미국

1. 제도적/프로그램적 맥락

2. 목표, 역량, 커리큘럼, 성과

3. 학생

4. 교수진

5. 소통 관행

표 3. 영국과 미국의 석사대학원 인증제 항목

사 수준에서 교육을 받은 것과 달리 전문 심

리학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제한

적인 영역에서만 실무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The BPS, 2021). 영국 부심리학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술과 역량을 지니는 것이 필요

하다: 1) 제한적이지만 수요가 많은 특정 영역

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 기반의 적용을 포함하

여 심리학적 평가, 개념화 및 개입 영역에 대

한 특정 기술, 2) 자격을 갖춘 실무 영역의 심

리학자의 감독 하에 이러한 심리적 개입을 수

행할 수 있는 역량, 3) 응용 심리학 또는 서비

스 관련 연구에 대한 지식과 기술. 이에 석사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커리큘럼의 구성이 요구된다.

영국 부심리학자 프로그램 대학원 인증 제

도에서의 세부적인 기준은 총 여덟 가지 영역

을 포함하고 있다(The BPS, 2021). 첫 번째 기

준인 ‘프로그램 설계’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

습 성과의 성공적인 학위 달성으로 이어지도

록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소 1년 

과정의 본 석사 프로그램에서는 최소 학점과 

더불어 제시되는 학위명, 학생 역량 평가법 

및 문제 대처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두 번째 

기준인 ‘프로그램 내용’에서는 학업, 연구, 실

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현대심리학

에서의 학습, 연구, 실무를 반영해야 함이 제

시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훈련 대상자를 정의

하고, 이에 걸맞은 9개의 핵심 역량이 포함되

어야 하는데, 부심리학자 프로그램 졸업생을 

위한 임상 역량은 박사 수준 응용 심리학 훈

련의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삼아 채택되었다. 

임상적 핵심 역량 영역은 박사 과정과 유사하

나 박사 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책임과 리더

십, 다중 방식 및 통합 개입, 작업의 복잡성, 

대상군 및 서비스 제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일반화된 역량, 연구 역량 수준’과 관련하여 

중대한 차이가 있다. 즉, 통합된 지식을 활용

하여 다양한 대상군을 통해 더욱 심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임상심리학자

와 달리 부심리학자는 제한된 대상군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 및 관리 전문가 협

의회(Health and Care Professions Council; HCPC)

에 실무 심리학자로 등록될 수 없다. 부심리

학자의 아홉 가지의 핵심 역량은 ‘메타 역량, 

심리평가, 심리 개념화, 심리적 개입, 평가

evaluation, 연구, 개인 및 전문 기술과 가치, 소

통, 조직적/체계적 영향력’을 포함한다. 이외

에도 교육 방법 및 커리큘럼, 감독을 받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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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경험(평균 주 2.5시간)에서의 기준이 제시

되어 있다. 특히 실무 경험의 경우 학생의 실

무를 책임지는 수석 감독자가 필요하며, 주 1

회 슈퍼비전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수련

생과 프로그램, 실습 기관과 수련생, 실습 기

관과 프로그램 간 계획된 상호작용과 이루어

질 슈퍼비전의 양, 빈도, 성격이 개략적으로 

명시된 계약서가 요구된다.

세 번째 기준은 ‘윤리적 및 법적 업무’로 

프로그램 내에서 수련생이 윤리적이고 합법적

인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경계 

내에서 일하는 훈련과 더불어 윤리적 실천에 

대한 지원, 감독, 평가가 요구된다. 네 번째 

기준은 ‘선발 및 입학’으로 다양한 범위의 지

원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심리학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학생 선발과 

입학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

다. 이를 위해 평등, 다양성, 포용 정책을 구

현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나, 최소 GBC를 

통해 심리학적 기초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예

상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다섯 번째 기

준은 ‘수련생 개발 및 전문 회원 자격’으로, 

학생들의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발전을 지원하

기 위한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과 함께, 

지원 방법, 프로그램 내 적절한 소통, 훈련 진

행 사항에 대한 기록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섯 번째 기준은 ‘학문적 리더십과 프

로그램 전달’로 교육 제공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감독 또는 조정자를 임

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전달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 자원을 

보유해야 한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책임자 및 

직원의 역량과 더불어 교직원 대 학생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소 1:10으로 운영해야 함

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직원과 수련생의 구

체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행

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 

일곱 번째 기준은 ‘학문별 자원’으로 프로그램

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여러 자원을 제공하

고 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지하는 것이 보장되

어야 한다. 마지막 여덟 번째 기준은 ‘질 관리 

및 감독’으로 질 관리 체계는 프로그램의 유

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를 위해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프로

그램이 지속적으로 표준 기준을 반영하고 프

로그램 이해 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함

이 설명되어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현재에도 최소한의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사 수준의 교육

이 요구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앞

서 언급하였듯 최근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 증가의 필요성, 현재 부재한 심리학 석

사 프로그램의 인증 기준, 석사 수준의 실무

자의 업무 범위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심리

학 석사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제도를 고려하

고 있는 중이다(Larson, 2019). 미국심리학회에

서 석사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것이 심리학 훈

련 범위의 격차를 좁히고, 석사 수준 심리사

의 서비스 질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는 대중

을 보호하는 것에 이바지할 수 있어 석사 프

로그램의 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

고 있다(Grus, 2019).

이에 미국심리학회(APA, 2021)는 2024년부

터 건강서비스심리영역(HSP) 석사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임시적으로 도입하고자 인증 제

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석사 프로그램은 심리과학과 실천의 통합을 

중시해야 하며, 교육은 순차적이고, 누적적으

로 이루어져 석사 수준에서 실무가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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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설계되어야 하고, 문화적, 개인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나타내는 활동

을 포함해야 한다. 총 다섯 가지 영역에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도적/프로그램적 

맥락’, ‘목표, 역량, 커리큘럼, 성과’, ‘학생’, 

‘교수진’, ‘소통 관행’이 포함된다.

우선, ‘제도적/프로그램적 맥락’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목적이 석사 교육 및 훈련에 적합

한 제도적 환경에서 추구되어야 하며, 명확한 

행정 구조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훈

련 과정에서 문화적, 개인적 차이와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다양한 배경의 학생과 교

수진이 프로그램에 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

울여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프로그램 책임자

가 커리큘럼, 임상 수련 경험, 학생 선택 및 

평가, 프로그램 유지 및 개선을 포함한 결정

을 담당해야 하며, 프로그램 내 지속적인 모

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학생 개발, 동료 상호 

작용, 교직원 멘토링, 학생 멘토링, 교직원 역

할 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적, 윤리적, 

잠재적 법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야 한다. 이외에도 재정적, 기술적, 물리적 지

원 등 다양한 지원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명

시하고 있다. 이에 프로그램은 입학부터 졸업

까지 학생들을 관리하는 공식적인 서면 정책

과 절차, 전문가의 최신 윤리 강령 및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서면을 통한 정책 

및 절차 제공과 더불어 정보의 기록 및 보관

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목표, 역량, 커리큘럼, 성과’ 영역에서는 건

강서비스심리 영역과 일치하는 교육 프로그램

의 목표, 심리학 영역 및 부여된 학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수련에 

대한 프로그램의 접근 방식과 목표하고자 하

는 진로 범위를 포함한 졸업생의 성과를 반영

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주요 역량으

로는 심리학적 지식과 전문적 역량을 함양하

는 것이 중시되고 있으며, 심리학적 지식 영

역에서는 박사 과정과 마찬가지로 ‘행동의 정

서적 측면, 행동의 생리적 측면, 행동의 인지

적 측면, 행동의 발달적 측면, 행동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나, 심도 있는 수

준의 기초 심리 학습이 요구되는 박사 과정과 

달리 최소 학부 수준에서의 기초 심리학 지식

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영역의 경우 

대학원 수준에서 충분한 연구를 소비하고, 실

무와 관련한 연구 및 심리 측정에 대한 지식

을 학습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 과학자-실무

자 모형에 걸맞은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수련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전

문성과 관련하여서는 ‘심리과학과 실습의 통

합, 윤리 및 법적 기준, 개인 및 문화적 다양

성, 전문적 가치, 태도 및 행동, 소통 및 대인

관계 기술, 심리평가, 치료적 개입, 슈퍼비전, 

자문 및 전문가 간/학제 간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 영역에서는 선발 과정과 기준을 명

시하여 문서화하고, 학생이 교수진에 연락하

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연대

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최소 연 1회 서면 피드백이 주어져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에 대한 기회와 논의, 

지침, 피드백 등이 주어져야 한다. ‘교수진’ 영

역에서는 핵심 교수진과 부교수/조교수의 역

할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수

치가 제공되어 있지는 않으나 ‘프로그램 교수

진, 특히 핵심 교수진의 수는 학생들의 발전

을 감독하고, 학문적 활동에 참여하고, 행정 

업무에 관여하고, 기관이나 프로그램 위원회

에 근무하고, 프로그램 연속성을 제공하고,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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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강의 규

모와 충분한 강의를 제공하고, 임상 훈련 시

설과 학생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을 만큼 많아야 한다’는 것과 함께 ‘프로

그램 교수진, 특히 핵심 교수진의 수는 입학 

허가, 입학, 프로그램 요구사항의 적시 완료 

및 졸업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 내에서 학생

의 참여와 성공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충

분히 많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책임자는 각 훈련 현장과의 의사소통 유지를 

포함한 임상 훈련 경험의 준비 및 평가에 대

한 의무가 있으며, 핵심 교수진과 함께 행정 

및 교육 제공을 담당해야 한다. 반면 부교수/

조교수는 프로그램 개발과 의사 결정에 중점

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프로그램

에 상당한 기여를 하며, 종종 핵심 교수진의 

업무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공개’ 영역에서는 잠재적 학

생 및 현재 학생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해야 함과 더불어 인증 위원회와도 원

만한 의사소통 및 주기적, 비주기적 보고 등

을 통해 인증 과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영국과 미국의 석사 수준의 프로그

램 인증 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기본적인 역

량과 더불어 입학 과정부터 졸업 시까지 학생

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강조된다. 특히 심

리학자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방향과 

더불어 적절한 소통을 위한 방안,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문서화된 보고 및 평가, 정보 

제공 등이 요구되며, 책임자 및 기타 교수진, 

직원에 대한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

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심

리학자, 특히 임상심리학자로서의 역량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내 구조화된 교육체

계와 함께 행정적인 지원체계가 함께 마련되

어야 함이 시사된다.

국내 임상심리대학원 인증제에 대한 제안

국내 임상심리대학원 인증제 도입은 이론적 

교육과 수련 환경에 대한 표준 지침을 제시함

으로써 모든 수련을 마쳤을 때 임상심리학자 

혹은 임상심리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음

을 입증하여, 국민의 심리적 건강을 도모하는 

데 일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현재 

국내 임상심리학 최상위 자격증인 임상심리전

문가 혹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취득에는 

최소 석사학위 취득 및 약 3,000시간의 수련

이 요구되며, 이는 석사 과정 이후에도 약 3

년간의 추가적인 수련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전문적인 역량을 지닌 임상심리학자를 배출하

기 위한 충분한 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석사 수준에서의 

임상심리대학원 인증 제도를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 대학원 커리큘럼 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논하고 향후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임상심리학자로서의 기초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심

리학 지식을 함양하는 것과 더불어 정신병리, 

심리평가, 심리치료, 연구에 대한 심층적인 교

육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는 현

재 국내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교과목 범위 내

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체로 과정 내 각 영

역 당 한 과목 정도로만 제시되어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제한이 있어 보인

다(한국임상심리학회, 2023). 이에 앞선 미국,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상군의 특성을 나

누거나 일부 개입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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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다양한 교과 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

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겠다. 아울러 주기적인 

세미나와 같은 교과목 외 활동을 겸하여 연구

를 더욱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학생들

이 충분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윤리 및 법 관련 교과목 및 성․인종 

등 다양성 관련 교과목들을 대학원 교과과정

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는 윤리 및 법 관련 과목과 다양성 관련 과목

은 부재한 실정이다(한국임상심리학회, 2023). 

윤리와 관련한 교육은 학회 내 보수교육으로

만 이루어지나,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 학대 

등의 피해자 및 가해자를 마주해야 하는 장면

이 늘어남에 따라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이해 

및 정보공개에 대한 지식 또한 필요한 시점이

라 생각된다. 또한, 다문화 가정, 탈북자, 성소

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군을 위한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임상심리학자

의 역량으로 고려되는 바, 다양성과 관련한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통계청(2022)에 따르면 

한 해 약 14,000명의 다문화 출생이 이루어지

며 이들이 차별, 언어 문제, 정체성 위기 등과 

더불어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되는 것

으로 확인되었고(이소희, 이선혜, 2013), 성소

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과정에서 상

담자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및 개입에 대한 

유능감이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

진 바 있다(우사라, 유성경, 2017). 이러한 변

화하는 사회 속에서 임상심리학자 또한 다양

성을 지향하며 민감성을 확보하여, 포용적이

고 효과적인 심리적 개입에 대해 고민하는 자

세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대학원 과정 내 근거기반실천을 위

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심리학

회에 따르면, 근거기반실천은 “내담자의 특

성, 문화 및 선호도의 맥락에서 사용 가능

한 최상의 연구와 임상 전문 지식의 통합

(APA, Presidential Task Force on Evidence-Based 

Practice, 2006)”으로 정의된다. 앞서 살펴보았

듯 미국과 영국에서는 근거기반실천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이 마련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리평가, 사례개념

화, 치료적 관계 및 개입에 경험적으로 지원

되는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심리서비

스의 실무를 촉진하고 공중 건강을 향상시키

는 것이 근거기반실천의 중요한 목적이다

(APA, 2006). 임민경 등(2013)은 임상심리학자

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근거기반 심리치료를 

실천하기 위해서 대학원 내에서의 교과과정 

및 실습 모델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

였다. 특히 근거기반 심리치료의 경우 단순히 

효과가 검증된 치료방법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가의 능동적인 의사결정과정

이 포함되며, 임상 현장과 연구 장면의 지속

적인 교류를 필요로 하고 있는 바(임민경 외, 

2013), 대학원 과정에서 실무 현장과의 연계를 

도모하여 임상가로서의 역량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대학원 과정 내에서의 임상실습을 강

화해야 한다. 국내 대학원 제도에서 가장 미

흡하게 여겨지는 부분 중 하나는 실습의 부족

이다. 미국과 영국 모두 대학원 과정 내에 실

습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실습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학교를 제

외하고는 대학원 과정 내에서 실습이 이루어

지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생 개인이 실습 대상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적절한 감독이 부재

한 상황에서 학생이 책임을 짊어져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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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

하는 등의 문제를 경험할 우려가 있다. 반면, 

해외의 경우 학교와 실습 기관 내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며,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해 

수련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내 대학원 

과정에서도 학교 내부 기관 및 협약된 외부 

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실습이 시행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과학자-실무자 모형을 지

향하는 임상심리학자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

해서는 대학원 과정에서부터 학교와 실무 현

장에서의 연결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다만 이 같은 실습의 강화는 커리큘럼상의 

변화를 넘어서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거쳐

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외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내

부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대학의 심리학과와 

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등 외부기관의 교

수직을 겸직하는 임상심리학자들을 통해 학생

들이 교육과 실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다. 이에 비해 국내의 경우, 학교 내부

의 실습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진할 뿐만 아니

라 심리학과와 임상 현장과의 협약이나 이를 

통한 실습 또한 제한적인 편으로, 특히 해외

와 같이 심리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혹은 외

부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에서 동시에 보직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임상심리학

자가 극히 드물다. 따라서 국내 임상심리대학

원에서의 실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

교 차원에서의 실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

록 학내 수련 기관의 마련 및 운영과 관련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더불어 외부 임상 

현장의 임상심리학자들이 임상심리대학원과 

연계하여 실습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직

위나 소속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습과

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다각

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종합제언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임

상심리학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훈련 과정 

및 석사 심리서비스 대학원 인증 제도를 전반

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현황과 비교하여 고찰

하였으며, 향후 국내 임상심리대학원 인증제 

도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재 대학원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이를 위해 요

구되는 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영국과 미국에서 임상심리학자가 되기 위해 

최소 박사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며, 학위 과

정 내에서 심리학적 지식, 임상가로서의 전문 

지식, 연구, 윤리 및 다양성에 대한 학습과 더

불어 체계적인 실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두 국가 모두에서 임상심리학자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실무가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심화된 

훈련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 

이에 국내에서도 임상심리학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광범위하고도 세부적인 훈련을 통해 전

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영국은 1년의 석사 과정을 통해 제한

적인 실무가 가능하며, 미국은 심리학회에서 

석사 인증제를 도입하여 석사 졸업생의 전문

적인 실무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

는 상황이다. 석사 과정에서는 대체로 기초 

수준의 심리학적, 전문적 역량 개발을 위한 

이론적 학습과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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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에서도 해

외의 석사 대학원 인증 제도를 참고하여 보다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대학원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를 적용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근본적

인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살펴

보았듯 미국과 영국 대학원에서는 핵심 역량

과 더불어 입학 과정에서부터 졸업 과정까지

의 행정 절차, 학생 지원을 위한 방안, 정보 

제공, 평가, 체계적인 소통, 문제해결 등의 대

처, 문서화 등을 인증 제도의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단순히 커리큘럼에 대한 고

민만이 아닌, 대학원 내 행정적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만 현시점

에서는 무엇보다 대학원 프로그램 내 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사

료되는 바, 구조적인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인

다. 특히 해외의 경우 대학원 학생 지도를 위

해 교수 대 학생비를 최소 1:10으로 지정하는 

등의 명확한 기준이 있으나, 국내에는 이 같

은 명시된 기준이 없어 지도학생에 대한 집중

적인 교육과 지도감독에 제한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각 프로그램 내에서 적정 

인원의 자격을 갖춘 교수진을 확보하고, 명확

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질적으로 우

수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생각

된다.

현재 국내의 임상심리대학원 및 수련제도를 

고려할 때, 석사 수준의 대학원 과정에 대한 

인증 제도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추

후에는 석사 이외의 과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

하는 것으로 상기 제도를 확장할 수 있겠다.

특히 국내에서도 해외(예: 미국)와 유사하게 

박사 졸업 후 1,000시간의 수련을 마치면 임

상심리전문가 취득이 가능한 바, 지역사회 정

신건강 서비스에 기여할 전문 인력의 수를 증

가시키고, 제한된 인원을 위한 고도화된 경쟁 

시스템인 현 병원 수련 모델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모델로서 추후 박사 과정 혹은 석박사 

통합 과정을 장려하며 이에 대한 인증 제도 

또한 고려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현재 국

내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석사와 박사 과정

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원 내 석박사 과정의 교과목 차이가 명확하지 

않으며, 교육 수준에도 명백한 편차가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석사 졸업 후 3,000

시간의 수련 모형과 박사 졸업 후 1,000시간

의 수련 모형을 동시에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각 대학원 과정에서 습득되어야 할 역량이 구

분되어 명시될 필요가 있겠으며, 학위 과정에 

따라 다양하고도 세분화된 교과목을 제공하는 

것이 석박사 교육 수준의 차등을 두는 방안으

로 고려될 수 있겠다.

한편 임상심리학회 및 보건복지부에서 자격

증을 발급 및 관리하며 수련 기관을 승인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수련 조건에 대한 확인만 

이루어질 뿐 실제 수련 과정에서 행해지는 구

체적인 교육 및 실무의 내용과 질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수련 과정에서의 기관별 

편차 또한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수

련 과정 내에 임상심리학자로서 필요한 역량

을 함양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준 마련이 필요

해 보이며, 특히 연차를 거듭할수록 더욱 전

문적이고 세부적인 훈련이 병행되는 것이 역

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아울러 현재

의 심리평가 중심의 수련에서 벗어나 심리치

료와 연구에 대한 역량 강화와 함께,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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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에서도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수련이 함께 이루어진

다면 여러 대상군에게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임상심리학자들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학회에서도 국내 임상심리 영역의 전

문 인력 배출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수련 기

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대

다수의 전문 인력이 석사 수준의 교육과 3,000

시간의 수련 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바, 

현시점에서는 석사 수준의 대학원 교과목과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

이 시작될 수 있겠다. 대학원 인증 제도를 우

선 도입하여 임상심리 영역 내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체계화된 구조 안에서 안전한 훈련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추후 국민들이 

임상심리학자와 전문가를 더욱 신뢰하게 되어 

심리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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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needs to establish a legal system for psychological service providers.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qu

ality of clinical psychologists by developing and applying an expert model that meets international standards has recen

tly been emphasized. Clinical psychology is a field that provides psychological service practice based on scientific eviden

ce, and obtaining a “clinical psychology expert” or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 level 1” certificate requires a m

inimum of a master’s degree and three years of training. Strengthening expertise through graduate programs is essenti

al, and effective quality management is vital for producing adept professionals and providing qualified mental health se

rvices at both national and community levels. This study examined the competencies and training processes required fo

r clinical psychologists, focusing o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We reviewed the accreditation system 

of master’s-level graduate programs to propose the guidelines for the domestic accreditation system for clinical psychol

ogy graduate programs.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becoming a clinical psychologist entails a min

imum doctoral-level education and comprehensive training to independently provide mental health services to diverse p

opulations. Although the master’s programs offer relatively limited education, they similarly underscore ethics, diversity, 

and practical skills, akin to doctoral programs. Therefore, when imposing future accreditation systems for domestic gra

duate programs, we suggest broadening coursework and implementing systematic practice in master’s programs to deve

lop the competencies required of clinical psychologists. This should involve addressing concerns about the curriculum a

nd fundamental improvements in the program structure, encompassing administrative and human resource aspects.

Key words : clinical psychology graduate school, accreditation system, education,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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